
수 신수 신수 신수 신  수신처참조수신처참조수신처참조수신처참조

참 조참 조참 조참 조  

제 목제 목제 목제 목  고시개정 안내 고시개정 안내 고시개정 안내 고시개정 안내 (2014-112, 114호호호호) 

1. 관련근거 :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12호(2014. 7. 21) 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14호(2014. 7. 21) 

  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22조제1항 및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약제 급여 

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93호, 2014.6.20.)와「국민건강보험

법」제46조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

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

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96호, 2014. 6 24.)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

니다. 

  

  

붙임 : 1. 고시 2014-112호 개정내역 

 2. 고시 2014-114호 개정내역 

※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 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

가능 

 
수신처수신처수신처수신처 

전국병원장 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 

시행 : 보험 제 2014-390 ( 2014.07.22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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